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

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

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

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

습니다. 따라서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

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acquarie.co.kr/mi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5년 4월 2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5년 4월 30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

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홈페이지 참고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효력발생일 이후(청

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

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

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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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

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

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

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

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

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

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

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

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

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

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0.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

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

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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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미국인 경우(또는 1인 이상의 미국(법)

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수동적비금융법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

한 법률 및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미국 정부에 보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

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이 투자신탁은 미국 증권법(추후 개정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이하, “법”) 및 

이와 유사한 미국 내의 어떠한 법에 의하여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익증권

은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

고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법, 미국 내국세입법(US 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또

는 미국 연방세법(US federal income tax law)에 따라 정의된 자(아래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를 의미합니다) 또는 특정한 미국인이 소유하는 비미국(non-US) 법인

(아래 5호의 자를 의미합니다)을 의미합니다. 

①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외국인’은 (i)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 

발급한 영주권(Alien Registration Card)을 소지하거나, (ii)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을 충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

준은 (i) 해당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ii) 해당 연도를 포함해 3

년 동안 183일(단, 직전 연도 체류일은 1/3을, 전전 연도 체류일수는 1/6을 인

정하여 합산) 이상 체류한 경우에 충족하게 됩니다. 

②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하위 행정구역(컬럼비아 특별구 포함)의 법에 의

해 설립되거나 조직되는 법인,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 파트너쉽 

등을 의미합니다. 단, 미국 재무규정(Treasury Regulations)상 미국인으로 취급

되지 않는 파트너쉽은 제외합니다. 

③ 소득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미국 연방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을 

의미합니다. 

④ 미국법원이 일차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1인 이상의 미국인이 중요결정

권을 행사하는 신탁 또는 1996. 8. 20.에 존재하였으며 1996. 8. 19.에 내국신

탁으로 취급되었던 선택신탁을 의미합니다. 

⑤ 미국인(위 제1호에서 기재된 자를 의미합니다)인 지배자(Controlling Persons, 

IRC Section 1471 내지 1474에 따른 FATCA와 관련하여 미국정부와 기타 국가

의 정부간 체결되는 국가간 협정(Intergovernmerntal Agreement, 이하 “IGA”)상

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가 1인 이상 존재하는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

(Passive Non-Financial Foreign Entity)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동적 비금

융외국법인’이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나 적극적 비금융외국법인(IGA상

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이 아닌 비미국(non-US) 비금융법인을 의미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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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협회코드64932)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f 

종류 
C-i 

종류 
C-p 

종류 
S 

금융투자
협회 

펀드코드 
64933 64934 96149 96150 96151 96152 76395 93834 93835 AI752 AP80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ㆍ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

자대상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판매)가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모집(판매)기간은 정해

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판매)가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

습니다.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판매)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판매)기간 : 추가형으로서 모집개시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합

니다. 

나. 모집(판매)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 명단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

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 (www.macquarie.co.kr/mi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방법 및 절차 :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 판매합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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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협회코드64932)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f 

종류 
C-i 

종류 
C-p 

종류 
S 

금융투자
협회 

펀드코드 
64933 64934 96149 96150 96151 96152 76395 93834 93835 AI752 AP80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7.02.07 최초설정  

2007.11.20 종류형증권집합투자기구로 변경 

2009.05.02  자본시장통합법에 의거 ING 파워아시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으로 명칭 변경 

2010.03.16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익분배 및 과세조항 변경 기재 

자산운용보고서 및 신탁업자 자산보관/관리보고서 교부방법 변경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2010.05.03 판매보수 인하 

2010.09.06 종류 C-e 판매보수 인하 

투자신탁의 해지 및 수시공시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1.01.10 - 이연판매보수(CDSC) 적용: 종류 C2, C3, C4, C5 수익증권 신설 

- 기존 종류별 수익증권 명칭 변경: 종류C->종류C1 

2011.04.18 최근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정기 갱신 
투자대상자산 명확화 등 

2012.06.22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및 법 개정
(2011.8.4) 사항 반영 (수시공시 관련) 등 

2013.05.02 외화자산에 업무 위탁 조항 삭제 및 직접운용 전략 명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 비중(5% 이하->40% 이하) 

선취판매수수료 차등화 및 운용보수 인하 

환헤지 관련 조항 변경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2013.05.21 종류C-p 클래스 추가 

2014.01.07 자산운용회사 명칭변경 및 이에 따른 펀드 명칭변경 등 

-“ING자산운용”에서”맥쿼리투자신탁운용”으로 변경 

-“ING 파워아시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에서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투자신탁1호

(주식)”으로 변경 

2014.03.07 종류S 수익증권 신설,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

갱신 및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2013.8.29)사항, 소득세법 개정안 (연금저축 

관련) 반영 등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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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운용전문인력 변경 등 

2015.04.08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등 

2015.04.30 비교지수 변경 및 그에 따른 투자전략 문구 조정 등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개별투자자의 저축기간 혹은 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

(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에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원아이에프씨 20층)  

(대표전화 : 02-3703-98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중“집합투자업

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펀드수 

운용중인 다른 

자산 규모(억원)

김태수 1973 팀장 4 202 

- 연세대 경영학 석사 
- 한화투신운용 전략운용팀 
- 대한투자신탁 투자공학팀 
- 맥쿼리투자신탁운용 멀티에셋운용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

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역 운용 기간 

박영열 2009.04.24~2014.12.29 

김태수 2014.12.30~현재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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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

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집합투자기구가 제공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류는 아

래와 같습니다.  

 

구 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종류 A 2007-02-07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종류 C1 2007-02-07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종류 C2 2011-01-10 종류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3 2011-01-10 종류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4 2011-01-10 종류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5 2011-01-10 종류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e 2007-11-27 인터넷 가입자 

종류 C-f 미설정 집합투자기구 및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및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종류 C-i 미설정 100억원 이상 가입하는 투자자 

종류 C-p 2014-04-25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

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는 자 

종류 S 2014-04-23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

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구분 

지급비율 (순자산총액의 %, 연) 

지급시
기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
e* 

종류
C-f

종류 
C-i 

종류 

S 

종류

C-p

선취판매
수수료 

납입금

액의 

1.2% 

이내 

없음 매입시

후취판매
수수료 

없음 

환매금

액의 

0.15% 

이내 

없음

환매시

환매수수
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집합투자
업자보수 

0.550 0.550 0.550 0.550 0.550 0.550 0.550 0.550 0.550 0.550 0.550 매3개
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1.000 1.500 1.400 1.300 1.200 1.100 1.000 0.000 0.050 0.35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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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 
보수 

0.060 0.060 0.060 0.060 0.060 0.060 0.060 0.060 0.060 0.060 0.060

일반사무
관리보수 

0.028 0.028 0.028 0.028 0.028 0.028 0.028 0.028 0.028 0.028 0.028

* 판매회사의 보수율 중 종류C-e는 매년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됩니다. 

가. 2010년 9월 6일부터 2011년 5월 2일 까지 : 1.450% 

나. 2011년 5월 3일부터 2012년 5월 2일 까지 : 1.300% 

다. 2012년 5월 3일부터 2013년 5월 2일 까지 : 1.150% 

라. 2013년 5월 3일 이후 : 1.000% 

* 후취판매수수료는 3년 미만 환매시 부과 됩니다. 

* (선취∙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주식(일본 제외)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

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 내용 

① 주 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

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

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이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아시아국

가(일본제외)에 상장된 기업, 아시아국가(일본제외)의 기업 

또는 아시아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

권 및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이하 “주식”이라 한

다) 

② 채 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

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

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

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 

자산 

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

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

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

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④ 어 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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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것) 또는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

증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

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⑤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

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

증서 총액의 100%이하 

⑥ 장내파생상품 
투자제한 

참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내파생

상품”이라 한다) 

⑦ 장외파생상품 
투자제한 

참고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⑧ 
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⑨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범위에서 50% 이하 

⑩ 
환매조건부 

매도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

우로써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⑪ 증권의 차입 20% 이하 투자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⑫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

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및 금융기

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로 운용할 수 있

음.  

⑬ 기타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적용예외 1)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 ①~④의 투자비율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

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 ①~④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적용예외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 ⑤~⑪, 아래 “나. 투자제한” 사항에 따른 투

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해관계인단기대출, 계열사

발행증권취득, 후순위채권 제한사항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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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

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파생상품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재산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 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

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

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동일법인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    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

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

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 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 

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

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채권 

및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 시가총액비중 까지 :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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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증권에는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계열사 발행

증권취득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

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

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기타 제한사항 

 (1)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

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

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

란한 때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

다)하여서는 아됩니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탄탄한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높은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아시아 국가 기업의 주식, 아시

아 국가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 또는 아시아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일본 제외)에 주로 

투자하여 자본 증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

다. 

 

(1)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S&P/KRX Asia 100지수를 추종하는 동시에, 국가와 섹터 및 종목별 투자모멘텀 등을 고려하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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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동 지수를 효율적으로 추종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최적화 전략을 수행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

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 될 예정입니다. 

* 비교 지수 : S&P/KRX Asia 100 X 95% + call rate X 5% 

- S&P/KRX Asia 100 지수는 다양한 글로벌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수 산출대상을 해외 거래소

상장주식으로 확대한 글로벌지수로서, 아시아 5개국(한국,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폴) 주식시장을 대표

하는 100종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국은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H-Shares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해당지수에 대한 정보는 산출기관의 홈페이지(http://www.krx.co.kr) 등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Bloomberg Ticker: SPKRASU index 

※ 단, 비교지수의 변경은 계약체결일에 따라 2015년 5월 2일자로 변경 적용 됩니다. 

 

<참고자료: 비교지수 국가별, 주요업종별 비중(2015.03.25기준)> 

국가 S&P/KRX Asia 100 지수 (%) 주요업종 S&P/KRX Asia 100 지수 (%) 

중국 32.50 금융 40.16 

홍콩 20.80 IT 28.12 

한국 22.10 통신서비스 7.76 

대만 16.90 산업재 5.37 

싱가폴 7.20 자유소비재 5.32 

 

(2)적극적인 매매전략 

이 투자신탁은 시장상황에 따른 신속하고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지 않고, 인덱스를 추종하여 플러

스 알파(+∂)를 추구합니다. 이 때 시장이 급락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매매를 하지 않으며, 인덱스를 추

종하며 운용합니다. 

 

나. 환헤지 관련사항  

 

①환헤지 여부 

집합투자업자는 통화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환헤지전략을 실행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시장상황에 따른 환헤지전략의 실행여부 및 환헤지 실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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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따라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②환헤지방법 

환헤지는 통화선물, 통화선도거래 및 FX스왑(외환 스왑)을 활용할 예정이며, 환헤지 방법은 거래비용 

및 환 프리미엄 및 디스카운트를 고려하여 선택할 계획입니다. 

 

③목표헤지비율 및 환헤지의 장단점 

외화 자산을 미달러로 환산한 금액의 100%±10% 수준을 목표로 미 달러화와 원화간의 환헤지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다만 환헤지 비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투자 국가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투자 국가 통화의 헷지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외화 자산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동 펀드는 달러 및 외국의 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

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

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나, 환헤지를 실시하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

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구분 금액(원) 비율(%) 

환헤지 비용 795,600 101.26 

 또한 외화 자산을 미달러로 환산한 금액에 대해서 미 달러와 원화간의 환헤지를 실시 하므로, 미 달러

가 아닌 외화 자산은 원화와 직접적으로 헤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미달러화가 아닌 외화 

자산의 환율 변동 위험에는 노출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수익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라. 아시아시장 경제 현황 

- 아래 자료는 KOTRA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GDP 실질경제성장률 1인당 GDP 

중국 26조 9,044억 위안(2014년,상반기) 7.4%(2014년,상반기) USD 6,569 (2013년) 

대만 USD 5,268 (14년 예상) 3.43% (14년 예상) USD 22,518 (14년 예상) 

홍콩 USD 2,721억 (2013년) 2.9% (2013년) USD 37,900 (2013년) 

싱가폴 USD 2,957억 (2013년) 2.8% (14년 3분기) USD 54,776 (2013년)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

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

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

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

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

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

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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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신탁재산을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등의 가격 변동, 이자

율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

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등 여타 거시경제지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

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

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

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

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위

험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의 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에 비하여 정부의 규제나 감

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정산이행보증과 같이 장내거래 참여자들에

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들이 장외거래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투

자에 투자 시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투자자금 전

액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훨씬 큰 신용위

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외시장은 통상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원하는 시점

에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종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자산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해당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해외자산

의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변화로 인해 투자 결과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손실이 발생

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후 원화의 가치가 해외 투자 대상국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외화자산의 가치를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져 손실이 발

생합니다. 

환헤지에 

따른 위험 

환율변동에 따라 해외자산을 원화로 환산한 가치가 변동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

여 환헤지를 실행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달러화와 한국원화간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하여 환위험을 헤지하는 전

략을 사용합니다.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

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

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

헤지를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

다. 특히 달러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환헤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부도 등의 

위험 

주식, 채권 등의 경우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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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

기구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

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인덱스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비교지수 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시장수익률 하락시 수익률 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하

는 포트폴리오 조정 등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일본제외한 아시아시장)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

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

질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그 위험이 국내 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

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

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금송환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하며 이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이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발행한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자산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미국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 

(FATCA) 

및 

미국납세의무자 

(US Taxpayers)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 ”)은 미국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HIRE)]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가 2010

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 지역에 금융자산 및 계좌를 소유하

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

니다.  

FATCA는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 그리고 펀드에 대한 서비스제공자들의 등록뿐만 아

니라, 포괄적인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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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예를 보면, 펀드 내 특정유형의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관계자들이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펀드 및/또는 하위

펀드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그 원천이 되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증권

의 처분을 통한 총수익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 등과 같은 특정유

형의 지급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손

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가 FATC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FATCA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거나 공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 지급금을 보류할 수

도 있습니다. 펀드는 또한 펀드의 단독 재량으로 투자자의 보유지분을 강제로 환매

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은 펀드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

에는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펀드 및 하위펀

드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이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IGA))을 체결

하는 경우, 정부는 FATCA 필요조건들(펀드 및 하위펀드가 따라야 하는 국내 법령들

의 수정, 개정, 면제 등 포함)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IGA가 체

결되는 경우, 펀드 및 하위펀드는 해당 IGA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도 적용받

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FATCA 및 IGA로 인하여 그들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결과

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 

"미국 납세의무자"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미국 법률 또는 미국의 특정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미국에서 설립된 파트너쉽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

한, 신탁의 경우, 만약 (i) 미국의 어떤 법원이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탁의 

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 는 경우, (ii)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미국 납세자들이 신탁이나 미국의 시

민 또는 거주자인 사망자의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trust)도 미국납세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미국 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와 

미국 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하에서는 미국 납세의무자로 간

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동성 위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

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대상 자산의 매각이 어려울 경우 환매에 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 

환매에 제때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도매각에 따

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이익 또는 투자자간의 형

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중 재산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의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의 투자신탁재산

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

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

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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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해외수탁운용회사와의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

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일본제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증권투자신탁으로 

위험등급 기준이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일본제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지만 위험 등급 1

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투자자에 적합합니다.  

위험등급 및 투자자유형은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의 투자목적, 위

험선호도 등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은 투자목적, 투자전략 등을 고려하여 투자신탁을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등급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비고 

1등급 매우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존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초과)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을 초과하는 집합투

자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최대 50%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

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존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이하)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과 유사한 집합투자

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보다 낮은 집합투자

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

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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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각 위험자산에 대한 상세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후순위채권, 투기등급채권(BB+이하), 기업어음(CP)(A3미만), 상품(Commodity), 

리츠(REIT’s), 출자지분(유한, 합자회사, 조합 등), 고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② 중위험자산이란 회사채(BBB-이상), 기업어음(CP)(A3이상), 중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③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특수채,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콜론, 저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주3) 편입비율, 최대손실가능비율 등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실제 운용과는 다

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4)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는 집합투자기

구는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경우 해당국가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주5) 모자형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주6)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거래상대방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주7)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맥쿼리투자신탁운용㈜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판매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0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

권요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은 판매회사 직원에게 문의하

여주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가입자격 판매수수료 

종류 A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2% 이내

종류 C1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없음 

종류 C2 종류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3 종류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4 종류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5 종류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e 인터넷 가입자 

종류 C-f 집합투자기구 및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및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종류 C-i 100억원 이상 가입하는 투자자 

종류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

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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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겸 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

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후취판매수수료 

보유기간 3년 미만 환

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제1영업일           제2영업일   

     

 

                       (납입일)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나) 1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

권의 기준가격 적용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납입일)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다만, 2011년 1월 10일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일괄 전환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가) 1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제1영업일            제3영업일                                  제7영업일    

       

   

환매청구일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나) 1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

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제1영업일           제4영업일                                 제8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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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청구일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다) 환매대금은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상기일정에도 불구하고, 각 투자대상국의 장기 연휴 등으로 환매대금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

용일)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빈번한 환매가 일어나는 경우 포트폴리오 재조정, 거래비용 및 각종기회비용 등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

게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투자자가 환매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환매금액이 감소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비율(연간,%) 
비고 

(지급시기) 종류 종류 C-p 수익증권 
종류 C-p를 제외한  

기타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없음 이익금의 70% 환매시 

 주1) 환매수수료는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오

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①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

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

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③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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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④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

대금을 지급합니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

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⑥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

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5영업일전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6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

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부분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237조 제7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

격을 계산하여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6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하여 발행ㆍ판매 및 환매할 수 있

습니다. 

⑤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5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내용을 판매

회사, 신탁업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ㆍ지점에 게시하여

야 합니다. 

 

다. 종류 수익증권간 전환 

(1)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

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

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

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① 종류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 종류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③ 종류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④ 종류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5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상기 각 해당 전환일에 자동 전환처리하며,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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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으로 합니다. 

(4)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

에 대한 환매대금지급일의 다음 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최초 매수일을 기준으로 전환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전환과 관련하여 환매수수료의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환매수수료 면제 

②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 환매수수료 면제 

③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추가 납입이 발생하였고, 이 추가납입분에 대하여 환매청구를 하는 경

우 : 환매수수료 부과 

 (6) 기존 수익자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위 전환방법의 (가)에 불구하고 2011년 1월 10일에 종류 C1의 수익증권은 당해 수익증권의 최

초 매수일(본 신탁계약 시행일 이전 종류C 수익증권을 매수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산일

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보유기간에 따라 종류 C2부터 종류 C5까지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② 위 ①에 따른 자동 전환을 위하여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

3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위 ①에 따라 전환한 수익증권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증권의 전환일에 관계없이 당초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

을 산정합니다. 

 

※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체계가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은 불가 합니다. 

※ 수익증권 보유기간 1년 이후 전환하는 경우 판매사간 전산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판매사별로 매영

업일 혹은 월별 특정일 또는 주별 특정일 등 전환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

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

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

정․ 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macquarie.co.kr/mim)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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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

시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ㆍ공

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

다. 

 

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방법 

 

법제238조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시점(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 단 변동 가능함)의 최종시가 또는 평가일의 공정가액(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을 사용하여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다른 시간대에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평가할 때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충실의무

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평가합니

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

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채권은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

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

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화표시유가증권으

로 상장주식 또는 

상장채권 

해당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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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

증권은 거래되는 외국시장의 최종시가로 평가 

비상장 외화표시 

유가증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고시전에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 가능.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

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 이용 가능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

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순자산총액의 %, 연) 
지급시

기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f

종류 
C-i 

종류 

S 

종류

C-p

선취판매수
수료 

납입금

액의 

1.2% 

이내 

없음 매입시

후취판매수
수료 

없음 

환매금

액의 

0.15% 

이내 

없음

환매시

환매수수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주1) 후취판매수수료는 3년 미만 환매시 부과 됩니다. 

2) (선취∙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순자산총액의 %, 연) 

지급

시기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f 

종류 

C-i 

종류 

S 

종류 

C-p 

집합투자업자 

보수 
0.550 0.550 0.550 0.550 0.550 0.550 0.550 0.550 0.550 0.550 0.550 매 

3개월 

후급판매회사  

보수 
1.000 1.500 1.400 1.300 1.200 1.100 1.000 0.000 0.050 0.35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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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  

보수 
0.060 0.060 0.060 0.060 0.060 0.060 0.060 0.060 0.060 0.060 0.060

일반사무관리 

보수 
0.028 0.028 0.028 0.028 0.028 0.028 0.028 0.028 0.028 0.028 0.028

기타 비용 0.1715 0.1660 0.1613 0.1647 0.1772 0.1694 0.1649 0.1768 0.1768 0.1009 0.0713 - 

총보수 및 

비용 
1.8095 2.3040 2.1993 2.1027 2.0152 1.9074 1.8029 0.8148 0.8648 1.0889 1.6593 - 

증권 

거래비용 
0.1047 0.1159 0.1041 0.0870 0.1176 0.1030 0.1089 0.6573 0.6573 0.1287 0.0832 - 

* 판매회사의 보수율 중 종류C-e는 매년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 됩니다. 

가. 2010년 9월 6일부터 2011년 5월 2일 까지 : 1.450% 

나. 2011년 5월 3일부터 2012년 5월 2일 까지 : 1.300% 

다. 2012년 5월 3일부터 2013년 5월 2일 까지 : 1.150% 

라. 2013년 5월 3일 이후 : 1.000%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

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류C1의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

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4.02.07 ~ 2015.02.06] 

주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회계기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 기준일 직전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추

정치로 사용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류C1의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4.02.07 ~ 2015.02.06]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단, 2013년 8월 28일까지 발생분에 한

함)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총보수 및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

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5)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

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10. 지수사용료 

11.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

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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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A수익증권 309 707 1,130 2,308 

종류C1수익증권 241 711 1,163 2,383 

종류C-e수익증권 189 585 1,007 2,180 

종류C-f수익증권 85 267 464 1,034 

종류C-i수익증권 90 283 492 1,094 

종류C-p수익증권 174 539 929 2,021 

종류S수익증권 114 356 617 1,363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ᆞ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ᆞ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ᆞ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종류A수익증권과 종류C1수익증권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3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

수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종류S수익증권은 수익증권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 되

지 않음)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① 투자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

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

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

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투자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

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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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수익자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

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

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

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

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

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

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자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

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 으로 함 



 

29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에서 12% 세액공제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

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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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

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8기( 2014.02.07 - 2015.02.06 )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7기( 2013.02.07 - 2014.02.06 )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6기( 2012.02.07 - 2013.02.06 ) 삼일회계법인 적정 

* 아래 재무정보는 운용펀드 기준입니다. 

* 소규모펀드로 회계감사 면제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8기 제 7기 제 6기 

( 2015.02.06 ) ( 2014.02.06 ) ( 2013.02.06 ) 

운용자산 9,507,212,828 13,339,244,793 19,115,338,532 

  증권 9,209,898,809 12,859,929,001 18,378,573,35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97,314,019 479,315,792 736,765,182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7,804,901 112,504,042 90,199,758 

자산총계 9,545,017,729 13,451,748,835 19,205,538,29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2,923,734 348,608,223 328,547,717 

부채총계 22,923,734 348,608,223 328,547,717 

원본 8,441,725,167 13,709,451,094 18,490,421,857 

수익조정금 -594,028,626 12,417,002 -44,274,413 

이익잉여금 1,674,397,454 -618,727,484 430,843,129 

자본총계 9,522,093,995 13,103,140,612 18,876,990,573 

(단위: 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8기 제 7기 제 6기 

( 2014.02.07 - 

2015.02.06 ) 

( 2013.02.07 - 

2014.02.06 ) 
( 2012.02.07 - 2013.02.06 )

운용수익 2,068,428,842 -572,511,168 1,454,432,458 

  이자수익 4,172,415 5,212,323 7,350,941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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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수익 263,436,105 378,239,076 549,626,292 

  

매매/평가차익(손) 
1,800,820,322 -955,962,567 897,455,225 

기타수익 168,479 82,054 433,884 

운용비용 795,600 1,654,200 1,994,40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795,600 1,654,200 1,994,400 

기타비용 393,404,267 44,644,170 1,022,028,813 

당기순이익 1,674,397,454 -618,727,484 430,843,129 

매매회전율 45.97 117.54 143.27 

주)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

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

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297,314,019 479,315,792 736,765,182

297,314,019 478,715,792 691,678,322

    2. 예치금
    3. 증거금 600,000 45,086,860

 대출채권 0 0 0

    1. 콜론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9,209,898,809 12,859,929,001 18,378,573,350

6,391,404,936 8,963,339,182 16,899,693,350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2,818,493,873 3,896,589,819 1,478,880,000

    4.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37,804,901 112,504,042 90,199,758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80,821,567 34,092,576

    2. 정산미수금 429,000

    3. 미수이자 13,546 110,152 104,541

    4. 미수배당금 22,439,435 29,675,642 18,147,241

    5. 기타미수입금 1,875,331 1,700,530

    6. 기타자산 14,922,920 21,350 36,154,870

    7.수익증권청약금

9,545,017,729 13,451,748,835 19,205,538,290

0 0 0

    1. 옵션매도

22,923,734 348,608,223 328,547,717

93,872,687

531,000 378,400

    3. 해지미지급금 10,169,355 59,950,158 214,193,085

528,198 1,457,466 615,460

    5. 기타미지급금 12,019,031 192,136,231 108,687,713

    6. 기타부채 207,150 660,681 4,673,059

22,923,734 348,608,223 328,547,717

    1. 원  본 8,441,725,167 13,709,451,094 18,490,421,857

1,080,368,828 -606,310,482 386,568,716

     (발행좌수 당기: 8,441,725,167 좌 이익잉여금 1,674,397,454 -618,727,484 430,843,129

               전기: 13,709,451,094 좌 수익조정금 -594,028,626 12,417,002 -44,274,413

             전전기: 18,490,421,857 좌)
     (기준가격 당기: 1,000.00 원
               전기: 955.77 원
             전전기:  1,000.00 원)

9,522,093,995 13,103,140,612 18,876,990,573

9,545,017,729 13,451,748,835 19,205,538,290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자    본     총    계

    3. 이월잉여금

제6기(2013.02.06)
금           액

부 채 와   자 본 총 계

부   채      총   계

자                  본

    4. 수수료미지급금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기 타 부 채

부                   채
운 용 부 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자    산     총    계

    1. 지분증권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자                   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과           목
제8기(2015.02.06) 제7기(2014.02.06)

금           액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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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267,776,999 383,533,453 557,411,117

    1. 이 자 수 익 4,172,415 5,212,323 7,350,941

    2. 배당금수익 263,436,105 378,239,076 549,626,292

    3. 수수료수익 168,479 82,054 433,884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4,691,027,520 6,177,775,907 55,454,216,819

    1. 지분증권매매차익 1,483,622,110 2,956,458,108 4,393,153,159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222,022,344 469,270,000 240,429,000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1,558,163,522 2,571,109,063 50,112,908,580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1,427,219,544 180,938,736 707,726,08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891,002,798 7,135,392,674 54,558,755,994

    1. 지분증권매매차손 416,935,433 1,105,357,255 2,043,212,986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230,438,600 472,961,200 244,086,400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1,536,691,240 2,692,285,551 50,168,785,924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706,937,525 2,864,788,668 2,102,670,684

운   용   비   용 393,404,267 44,644,170 1,022,028,813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393,404,267 44,644,170 1,022,028,813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674,397,454 -618,727,484 430,843,129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198347781 -0.045131456 0.023300882

금    액
제6기(2012.02.07-2013.02.06)

과  목
제8기(2014.02.07-2015.02.06) 제7기(2013.02.07-2014.02.06)

금    액 금    액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가. 종류 A 수익증권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4.02.07 - 

2015.02.06 
39  34 1 1 14 14  25 26 

2013.02.07 - 

2014.02.06 
53  50 1 1 15 14  39 34 

2012.02.07 - 

2013.02.06 
68  60 2 2 17 15  53 5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종류 C1 수익증권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4.02.07 - 

2015.02.06 
0.1  0.0 0.1 0.1 0.1 0.1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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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 - 

2014.02.06 
0.1  0.1 0.1 0.1 0.1 0.1  0.1 0.0 

2012.02.07 - 

2013.02.06 
0.1  0.1 0.1 0.1 0.1 0.1  0.1 0.1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종류 C2 수익증권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4.02.07 - 

2015.02.06 
0.0  0.0 0.1 0.1 0.1 0.1  0.0 0.0 

2013.02.07 - 

2014.02.06 
0.1  0.1 0.1 0.1 0.1 0.1  0.0 0.0 

2012.02.07 - 

2013.02.06 
0.2  0.2 0.2 0.2 0.4 0.3  0.1 0.1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종류 C3 수익증권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4.02.07 - 

2015.02.06 
0.1  0.1 0.1 0.1 0.2 0.1  0.1 0.1 

2013.02.07 - 

2014.02.06 
0.2  0.2 0.2 0.2 0.3 0.2  0.1 0.1 

2012.02.07 - 

2013.02.06 
0.2  0.2 0.2 0.2 0.2 0.2  0.2 0.2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 종류 C4 수익증권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4.02.07 - 

2015.02.06 
0.2  0.2 0.1 0.1 0.2 0.2  0.1 0.1 

2013.02.07 - 

2014.02.06 
0.2  0.1 0.2 0.2 0.2 0.2  0.2 0.2 

2012.02.07 - 

2013.02.06 
2  2 1 1 3 2  0 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 종류 C-e 수익증권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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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5.02.06 
1  1 1 1 0 0  1 1 

2013.02.07 - 

2014.02.06 
1  1 0 0 1 1  1 1 

2012.02.07 - 

2013.02.06 
2  2 1 1 2 1  1 1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 종류 C5 수익증권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4.02.07 - 

2015.02.06 
104  95 1 1 41 42  64 68 

2013.02.07 - 

2014.02.06 
140  137 1 1 37 36  104 95 

2012.02.07 - 

2013.02.06 
195  181 4 4 60 55  140 137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종류 C-p 수익증권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4.02.07 - 

2015.02.06 
0  0 0 0 0 0  0 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종류 S 수익증권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4.02.07 - 

2015.02.06 
0  0 0 0 0 0  0 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 종류 C-p 수익증권                                                        

   해당사항없음 

카. 종류 S 수익증권                                                        

   해당사항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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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 기준) 

 
* 운용 펀드 기준 

* 아래의 비교지수는 MSCI AC Asia ex Japan Index X 95% + call rate X 5% 기준이며, 2015.05.02부터 S&P/KRX 

Asia 100 X 95% + call rate X 5%으로 변경됩니다. 

(단위:%) 

기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14.03.11 

~15.03.10

13.03.11 

~15.03.10

12.03.11 

~15.03.10 

10.03.11 

~15.03.10 

07.02.07 

~15.03.10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 11.05  5.04  5.97  6.58  4.74  

비교지수 6.42  1.46  2.85  3.55  2.83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A 9.27  3.31  4.13  4.66  2.75  

비교지수 6.42  1.46  2.85  3.55  2.83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C1 8.83  2.87  3.67  4.20  2.12  

비교지수 6.42  1.46  2.85  3.55  2.83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C-e 9.27  3.31  4.07  4.47  -1.28  

비교지수 6.42  1.46  2.85  3.55  -0.50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C2 8.87  2.94  3.75  -  0.38  

비교지수 6.42  1.46  2.85  -  -4.83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C3 8.97  3.02  3.84  -  0.47  

비교지수 6.42  1.46  2.85  -  -4.83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C4 9.06  -1.89  0.55  -  -1.81  

비교지수 6.42  3.28  4.07  -  -4.01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C5 9.16  3.21  4.03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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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지수 6.42  1.46  2.85  -  0.52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C-p -  -  -  -  7.92  

비교지수 -  -  -  -  2.69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S -  -  -  -  6.83  

비교지수 -  -  -  -  2.40  

주 1) 비교지수 : S&P/KRX Asia 100 Index X 95% + call rate X 5%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 운용 펀드 기준 

* 아래의 비교지수는 MSCI AC Asia ex Japan Index X 95% + call rate X 5% 기준이며, 2015.05.02부터 S&P/KRX 

Asia 100 X 95% + call rate X 5%으로 변경됩니다. 

(단위:%)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14.03.11 

~15.03.10

13.03.11 

~14.03.10

12.03.11 

~13.03.10

11.03.11 

~12.03.10 

10.03.11 

~11.03.10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 11.05  -0.65  7.85  -3.00  19.16  

비교지수 6.42  -3.26  5.66  -4.23  14.27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A 9.27  -2.31  5.79  -4.86  16.90  

비교지수 6.42  -3.26  5.66  -4.23  14.27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C1 8.83  -2.77  5.30  -5.33  16.42  

비교지수 6.42  -3.26  5.66  -4.23  14.27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C-

e 
9.27  -2.33  5.61  -5.13  16.36  

비교지수 6.42  -3.26  5.66  -4.23  14.27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C2 8.87  -2.67  5.38  -5.24  -  

비교지수 6.42  -3.26  5.66  -4.23  -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C3 8.97  -2.60  5.51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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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지수 6.42  -3.26  5.66  -4.23  -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C4 9.06  -11.73  5.59  -5.06  -  

비교지수 6.42  0.23  5.66  -4.23  -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C5 9.16  -2.41  5.69  -4.95  -  

비교지수 6.42  -3.26  5.66  -4.23  -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C-

p 
7.92  -  -  -  -  

비교지수 2.69  -  -  -  -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 1 호(주식)S 6.83  -  -  -  -  

비교지수 2.40  -  -  -  -  

주 1) 비교지수 : S&P/KRX Asia 100 Index X 95% + call rate X 5%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마지막 수익률 즉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15.2.6.기준/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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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16 0 0 0 0 0 0 0 0 1 0 17

(93.3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35) (2.28) (17.00)

36 0 0 0 0 0 0 0 36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8.00)

3 0 0 0 0 0 0 0 3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00)

0 0 28 0 0 0 2 0 30

(0.00) (0.00) (0.00) (92.82) (0.00) -(0.24) (0.00) (0.00) (0.00) (7.41) (0.00) (32.00)

5 0 0 0 0 0 0 0 5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00)

4 0 0 0 0 0 0 0 4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00)

64 0 0 28 0 0 0 0 0 3 0 95

(67.01) (0.00) (0.00) (29.55) (0.00) -(0.08) (0.00) (0.00) (0.00) (3.12) (0.40) (100.00)

USD

IDR

HKD

KRW

기타 자산총액

합계

통화별
구분

단기대출
및 예금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MYR

SGD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국가별 투자 현황 > 

거래국 
해외주식 

금액 비중 

홍콩 16 33.03%

버뮤다 0 0.39%

인도네시아 3 6.09%

케이만 제도 1 1.92%

중국 19 38.50%

말레이시아 4 8.23%

맨섬 0 0.44%

마카오 0 0.94%

싱가포르 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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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원아이에프씨 20층) 

연락처 : 02-3703-9800 

인터넷홈페이지 : www.macquarie.co.kr/mim 

회사 연혁 

<외환코메르쯔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1988.04.06   한국증권투자자문 (주) 설립 

1997.07.08   외환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 변경 

1999.05.28   외환코메르쯔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 변경 

<랜드마크자산운용 주식회사> 

1989.10.05   범한투자자문(주) 설립 

1996.08.24   장은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 

1998.12.29   국은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 

2002.05.09   Morgan stanley group에 매각 

2002.05.28   랜드마크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 

2005.04.26   외환코메르쯔투자신탁운용(주)과 합병  

<ING 자산운용 주식회사> 

2006.09.08   ING자산운용(주) 설립 

2007.10.01   랜드마크자산운용(주)과 합병 

2013.11.27   Macquarie Investments 3 Limited의 인수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2013.12.27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 

자본금 273억 

   운용지시 

 

 

 

펀드의 운용구조 

판매회사 

(증권사,은행,보험 등) 

신탁업자 

(은행·증권 금융) 

 자  금 

설정해지 
요    청 

집합투자업자 

주식, 채권 등 

► 펀드재산 운용 
► 펀드재산 

보관·관리 
► 운용감시 

► 펀드가입 
► 출    금 

 수  익 

 수 익 

 자 금 

 투 자 

투자자 

 수 익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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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주현황 Macquarie Investments 3 Limited: 지분율 100%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

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14.03.31 ’13.03.31 계정과목 ’14.03.31 ’13.03.31 

현금및예치금 340.7 355.7 영업수익 228.0 240.3

유가증권 6.4 3.4 영업비용 143.6 162.9

대출채권  -  - -

유형자산 7.6 7.3  - -

무형재산        87.2 87.8  - -

기타자산        42.9 45  - -

자산총계 484.8 499.2 영업이익        84.4 77.4

예수부채 
1.7 10.5

영업외수익 
0.1 

          43.

2 

차입부채 - - 영업외비용 1.9 3.0 

기타부채        56.4 44.8   - -

부채총계        58.1 55.3 경상이익        82.6       117.6 

자본금 273.3 273.3 특별손익 - -

자본잉여금        55.6 54.9 법인세        18.2         26.9 

이익잉여금        97.8 115.7   - -

자본총계 426.7 443.9 당기순이익        64.4       90.7 

 

 

라. 운용자산 규모(2015.03.10 현재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 특별자산 투자일임 총계 



 

41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1,074 67 1,692 55 528 4,751 29 127,964 136,160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해외 업무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연락처 : 02-2004-0123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hsbc.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신탁업자의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탁업자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

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④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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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 제268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

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⑥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

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에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

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⑧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

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환매금

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

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업무위탁)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

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① 제17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② 제1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 

③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연락처 : 02-2180-0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및 기준가격의 통보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

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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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NICE P&I㈜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

의도동 35-4 

☏ 02-3215-14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

회대로70길 19(여의도동) 

4층   

☏ 02-398-39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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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

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

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

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

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

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

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

의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 

총좌수의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

니다) 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

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제5항에 따른 수

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 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1 이

상의 수로 결의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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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관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

수의 10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

할합병, 그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 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

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

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

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

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

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

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

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

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

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

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

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

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

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

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

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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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

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

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

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

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

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

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

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

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

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

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

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

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고(당사 홈페이지 공시 등)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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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금 채무가 발생한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

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를 집합투자업자가 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를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할 수 있습니

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행사 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

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

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

기간의 만료일, 헤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

산ㆍ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

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 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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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

서를 공시하는 경우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

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

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

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

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

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

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

우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

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macquarie.co.kr/mim)ㆍ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



 

49

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

자기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

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1)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

유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

체적인 사유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이내

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2)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①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지는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2. 거래 유형(예: 상장 주식 블록 매매, 장외주식 매매, 파생거래 등)에 따라 가

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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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② 선정절차 

 1. 정기적인 중개회사 평가를 통해 중개회사와 중개회사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를 반영한다. 

 2. 운용 관련 인력 전원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가중치

는 달라질 수 있다. 

 3. 세부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 규칙(Broker Vote Policy)에 따른다. 

 4.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중개사를 평가하고, 그 순위에 따라 중개회사별 매

매 배분한다. 

 5.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은 준법 감시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6. 운용역은 트레이더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위탁을 지정할 수 없다. 단, 블록트레이딩(Block 

trading)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상충되지 않는 한, 

사전에 결정된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③ 중개회사로부터 받는 편의수혜 

 1. 이 기준에서 편의수혜라 함은 회사가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하면서 지

급하는 매매수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형태에 관계없이 회사가 중개회사로

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회사가 편의수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한다. 

 3. 운용역 또는 트레이더는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및 편의수혜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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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증권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펀드 혹은 

집합투자기구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

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

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도 불리우나, “펀드”라고 불

립니다. 

신탁업자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공

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

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

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이미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

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

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

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기 의해 금융 기관끼

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

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

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

반적인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

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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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과보수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규약(또는 계약)에 의거 펀드의 성과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가 추가적으로 보수(성과보수)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

보수가 있는 펀드를 성과보수가 없는 펀드와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

해상충 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

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

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투자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

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투자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

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

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투자신탁의 수

익증권을 매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

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

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

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

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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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

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고객이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

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폐쇄

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수익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

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

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

니다. 

 

 

 

 

 

 

 

 

 

 

 

 

 

 

 

 

 

 


